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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Grundfos 인권 정책은 당사의 목적, 가치 그리고 국제 기준에 따라 당사 비즈니스 운영 및 비즈니스 관계 가치사슬 

전체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노력과 접근법을 명시합니다.  본 정책은 우리의 사업에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과 

커뮤니티의 존엄성 및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결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적용범위 

본 정책은 자회사와 “Grundfos”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Grundfos 그룹에 소속된 브랜드들을 포함하는 전세계 

모든 Grundfos 회사에 소속된 Grundfos 의 전 직원 및 이사진에게 적용됩니다. Grundfos 그룹사에 대한 

상세한내용은 저희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저희는 또한 공급업체, 계약업체, 유통사 그리고 당사의 사업, 제품, 서비스와 직접 관계된 기타 제삼자들을 

포함하여 가치사슬에 속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당사의 비즈니스 운영 및 관계에서 이러한 인권 원칙 또는 

유사한 인권 원칙을 유지할 것을 기대합니다.

당사의 노력과 접근법 

당사는 국제권리장전(세계 인권 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국제노동기구(ILO) 작업장과 핵심 조약에서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 등 세계적으로 

인정된 모든 인권을 존중하고자 노력합니다.  당사는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UNGP) 및 

OECD 다국적 기업 지침을 준수합니다.  Grundfos 는 2002 년부터 유엔글로벌콤팩트 정회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당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국가 및 지역 법률을 준수합니다. 지역 법률과 국제 인권 기준이 다를 경우, 

저희는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르고자 노력합니다.  서로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당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인권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의 법률을 준수합니다.  당사는 위험성에 기반한 인권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제적 조사(실사)를 통해 당사의 사업 및 가치사슬 전체에 걸쳐 근로자, 커뮤니티, 소비자, 기타 관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위험성 및 영향 평가, 조달과 인수합병 등 사업활동에 

대한 실사가 포함합니다.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고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리보유자를 포함한 내부와 외부 관계자들의 

유의미한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Grundfos 는 포용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여성, 토착민 등 취약 

집단에 대하여 중점을 둡니다.  인권 감시는 정기 검토와 연례보고서 및 현대판 노예제 및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된 당사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발전과정을 추적하여 꾸준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당사의 주요 인권 문제 

2024 년 당사는 당사의 경영활동이나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주요 인권 문제 목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주요 문제들은 2 년에 한 번 또는 

당사의 사업 모델이나 시장에 있어서의 존재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검토됩니다. 이 검토는 당사의 

최근 인권 영향 평가, 수시 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및 

외부 동향을 통해 확인합니다.  각각의 주요 문제에 

대해 당사는 아래 설명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조치를 

채택하였으며 저희 공급자들도 당사의 공급업체 

행동강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비슷한 접근방식을 

적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자유  

당사는 모든 형태의 차별 또는 괴롭힘을 금지하며 

포용적이고 다양성이 있는 일터를 추구합니다. 

당사는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신념, 성별, 성 표현, 

연령, 출신국적이나 혈통, 정신적 신체적 장애, 결혼 

상태, 성 지향성, 사회적 지위, 기타 해당 법률에서 

보호하는 다른 범주에 기반한 차별을 용인하지 

https://www.grundfos.com/about-us/who-we-are/grundfos-companies
https://www.ohchr.org/en/what-are-human-rights/international-bill-human-rights
https://www.ilo.org/sites/default/files/2024-04/ILO_1998_Declaration_EN.pdf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720245?v=pdf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guidelines-for-multinational-enterprises-on-responsible-business-conduct_81f92357-en.html
https://unglobalcompact.org/what-is-gc/mission/principles
https://www.grundfos.com/about-us/our-partners/suppliers?tab=code-of-conduct
https://www.grundfos.com/about-us/our-partners/suppliers?tab=code-of-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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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당사는 취약 집단이 권리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고 당사의 행동강령, 포용성 및 

공정성에 대한 목표 그리고 괴롭힘 방지 정책에 

반영된 바에 따라 평등하게 능력 개발 및 경력개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 

당사는 모든 직원과 협력 파트너들의 건강과 안전,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사는 조직의 

모든 직급의 직원들의 사고와 상해,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사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직장 

내 유해성과 위험성을 식별하고 줄임으로써 이를 

실천합니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Grundfos 는 직원들이 괴롭힘이나 보복, 차별의  

위험없이 자유롭게 노조를 구성하거나 가입할 권리, 

기타 합법적인 직원 선택에 따른 결사, 단체교섭 

권리를 존중합니다.  당사는 직원 대표와 건설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현지 법률이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대표성을 갖는 또 다른 형태의 대표와의 의미 

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임금, 복지 및 근무시간 

Grundfos 는 급여, 근무시간 및 유급휴가에 관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 기준, 법령 및 단체협약을 존중합니다.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주당 48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적용 가능한 경우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최대 

60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는 자발적이고 

자주 발생하지 않으며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법정 급여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소 

125%).  직원들은 일주일의 모든 근무시간을 근무한 후 

하루 이상의 휴가 권리를 얻습니다.  당사는 직원의 

휴식, 유급 휴가 및 가족 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당사는 모든 직원에게 법적 최저 임금 

또는 단체교섭 임금 이상에 해당하는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며, 직원들과 그 가정이 필수적인 요구를 

충족하여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공급업체도 당사의 공급업체 행동강령에 따라 이를 

실천하도록 권장합니다.   

강제노동 및 현대판 노예제 근절 

Grundfos 는 당사의 사업 운영 및 가치사슬에서 

채무노동, 노예계약노동, 죄수노동 등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및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와 

비윤리적 노동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당사는 

공급망 내 일부 지역과 산업에서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의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당사의 공급업체들의 행동강령 준수를 지원하고 

확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당사의 현대판 노예제 및 

투명성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아동노동 근절 및  미성년 근로자 보호  

Grundfos 는 모든 사업과 가치사슬 전체에서 

아동노동을 금지합니다.  법정 근로 연령 미만인 자는 

고용이 불가합니다(법률 규정에 따라 15 세 이하 또는 

ILO 예외 사항에 따라 14 세 미만). 당사는 18 세 미만의  

미성년 근로자를 유해 작업으로부터 보호하며 

견습이나 인턴쉽은 안전하고 교육적이며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  

Grundfos 는 인권과 기후, 자연의 상호관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건강한,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공정한 전환 접근 방식에 따라 가치 사슬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하면서 물,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 탄소 감축,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당사는 개인과 토착민, 지역 

커뮤니티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취약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불만제기 방식 및 구제조치 

당사는 구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Grundfos 가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했거나,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조성에 기여한 경우, 당사는 영향을 받은 개인, 근로자 및 커뮤니티를 위한 구제조치를 하거나, 구제조치에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사는 합당한 사법 또는 비사법적 방식 이용 및 방해 없이 신뢰할 수 있는 혐의에 대한 평가를 

https://www.grundfos.com/sustainability/governance
https://www.grundfos.com/careers/diversity-equity-and-inclusion
https://www.grundfos.com/careers/diversity-equity-and-inclusion
https://www.grundfos.com/content/dam/global/page-assets/about-us/sustainability/caring-for-people/documents/Grundfos-harassment-prevention-policy-2021.pdf
https://www.grundfos.com/careers/career-development
https://www.grundfos.com/careers/career-development
https://www.grundfos.com/careers/life-with-us/health-safety-and-well-being
https://www.grundfos.com/careers/life-with-us/health-safety-and-well-being
https://www.grundfos.com/media/reports-and-publications?tab=modern-slavery-and-transparency-statements
https://www.grundfos.com/media/reports-and-publications?tab=modern-slavery-and-transparency-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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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합니다.  Grundfos 가 악영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그 영향을 방지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당사의 

영향력을 활용하고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사는 UNGP 의 효과성 기준에 맞게 권리 보유자들이 효과적인 불만제기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급업체들 역시 자사의 환경에 맞는 불만제기 방식 및 구제 절차를 유지할 것을 기대합니다.  인권이나 환경적 

우려 제기에 대한 보복은 금지되며 당사는 인권 및 환경을 보호한 사람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내부고발자 시스템은 Grundfos 행동강령 및 인권 정책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하여 외부 영향 관계자를 

포함한 직원 및 제삼자의 익명 신고를 허용합니다.  신고는 당사의 독립 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여 공정성과 

기밀성을 보장하며, 당사는 정기 검토를 통해 효과를 모니터링합니다. 

거버넌스 및 책임 

본 인권정책은 그룹 경영을 대표하는 Grundfos 홀딩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승인합니다.  당사 이사회의 감독 하에 

그룹 경영진은 인권정책에 대한 약속 및 그 이행에 대한 감독을 담당합니다. 

본 정책은 내부 관계자 및 외부 인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되었으며 변화하는 기준과 기대치, 실사 결과 

및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존중하여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정되어 효력과 타당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본 인권정책은 2025 년 12 월 10 일 효력을 가지며 이전의 모든 정책 버전을 대체합니다. 

부록 

당사의 인권정책에서 참조하는 인권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이를 

법제화한 주요 문서들, 즉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으로 

구성됩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모든 핵심 협약: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협약 제 87 호 및 제 98 호),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철폐(협약 제 29 호 및 

제 105 호), 아동 노동의 실질적 폐지(협약 제 138 호 및 

제 182 호),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철폐(협약 제 100 호 및 

제 111 호),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협약 제 155 호 

및 제 187 호). 

• 유엔글로벌콤팩트 열 가지 원칙.   

• 근무 시간 및 근로자 보건 안전 관련 근로 기준에 대한 ILO 

조약 

•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 OECD 다국적 기업 지침.   

• 토착민 및 부족민에 관한 ILO 조약 169 번, UN 토착민 권리 

선언.  

• CEO 수자원 관리 책무. 

정책 및 포부 

• Grundfos 행동강령 

• 환경 보건 안전(EHS) 정책 

• Grundfos 의 공정성 및 포용성 

• Grundfos 괴롭힘 방지 정책 

• Grundfos 공급업체 행동강령 

• 지속가능한 구매정책 

• Grundfos 내부고발자 정책 

 
 
 
 
 
 
 
 
 
 
 
 
 
 
 
 
 

https://grundfos.whistleblowernetwork.net/
https://www.grundfos.com/about-us/who-we-are/business-principles
https://www.grundfos.com/content/dam/global/page-assets/about-us/what-we-do/documents/EHS%20Policy.pdf
https://www.grundfos.com/careers/diversity-equity-and-inclusion
https://www.grundfos.com/sustainability/people/human-rights
https://www.grundfos.com/about-us/our-partners/suppliers?tab=code-of-conduct
https://www.grundfos.com/about-us/our-partners/suppliers?tab=code-of-conduct
https://grundfos.whistleblowernetwork.net/

